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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형화된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설계가 요

시 되고 있지만 일반인에 비해 재해 시 피난이 곤란한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성

능설계나 피난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상

으로 피난안 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문제 을 도출하 으며 그 결과 장애인시설의 피난안

을 해서는 피난개시시간, 엘리베이터 피난, 내장재, 발코니 유무, 출구 폭 등의 문제 에 

한 책이 시 하며 한 성능기반 피난안 설계 의무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것으로 단

되었다. 

1. 연구배경  목   

최근 건축물의 형화·고층화·복합화 등으로 인해 형화된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안 보장을 한 건축물의 피난설계가 요시 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 화재시 신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피난이 난해한 재해약자(고령자,장

애인,유아 등)가 거주하는 시설의 피난안 을 해서는 피난시간 측, 안 구간계획, 재실

자 피난행동특성 등의 연구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특성에 한 연

구는 무하며 한 성능  피난안 설계는 소방  피난설비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실제

인 성능설계나 피난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약자의 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상으로 2000년 성능

주의 소방설계를 실시한 일본의 건축기 법의 피난안 성평가를 바탕으로 Case Study를 

실시하여 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 으며 향 후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능기반 피난안

설계의 기  자료로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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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기  구분 지 역 비 고 

A 시각 장애인 복지 충청남도 -

B 청각 장애인 복지 서울 -

C 뇌성마비 복지 서울 가연물 조사 실시

D 복합복지타운 경기도 -

E 장애인 종합 복지 강원도 가연물 조사 실시

F 장애인 종합 복지 강원도 가연물 조사 실시

표 1. 조사 상 개요  

2. 장애인시설의 피난안 성평가 

2.1 일본성능평가기   피난성능검증법 

일본성능평가기 은 건축기 법과 소방법이 유기 으로 연결된 가운데 건축기 법은 

방화  피난의 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소방법은 건축기 법령에 의해 방화  피난

등의 방화안 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제로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방염물품의 사용  

방화 리에 한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을 바탕으로 해당 건물의 피난안 성

검증을 실시하여 측되는 화재에 한 피난 상자의 피난안 성을 확보하고 있다. 

피난안 성평가를 한 피난성능검증은 해당 층의 각 거실, 층 그리고 체에 한 검

증으로 나 어 각 산정식1)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2.2 장애인시설의 피난성능검증법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총 6곳을 선정하여 실시하 으며 조사 상

은 다음 표 1과 같다. 시설별로 조를 요청한 후 장조사를 실시하 으며 각 피난안

성평가를 해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실을 기 으로 면   천장 높이, 개구부, 재실자 

수 등을 조사하 으며 화재하   연기발생량 측정을 해 6개 기   종합복지  2곳

(E,F)과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가 가장 많이 있던 C복지 의 가연물 조사2)를 실시하여 

평균값을 도출한 후 산정식에 입하 다.

2.3 피난성능검증법 Case Study 

(1) 거실피난

거실피난시간 Case Study를 해 각 기 별 재실자 인원(직원포함)을 바탕으로 재실자 

도를 산정하 으며 보행속도는 재실자의 특성이 유사한 고령자 시설의 평균 자유보행속

도3)인 0.73m/s를 바탕으로 실시하 다.

Tstart(피난개시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피난안 성검증법의 경우 비장애인시설

을 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 시설의 특성에 맞는 피난개시시간이 추가된 후 계산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한 연구사례가 무한 계로 SFPE에

서 실시했던 피난안 성평가4)  일본의 피난개시시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LTC의 

피난개시시간(18.25min)을 추가하 다. 

Ttravel(보행시간)을 산정하기 해 각 기 의 L1(거실출구까지의 보행거리)을 측정하

으며 Neff(유효유동계수)  Beff(유효출구폭)의 경우 조건에 따라 각각 90, 0으로 설정

하여 계산하 으며 각 시설의 천정높이와 가연물조사를 바탕으로 Vs(연기발생량)와 Ve

(유효배연량)를 산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실연기하강시간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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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A복지관 B복지관 C복지관 D복지관 E복지관 F복지관

피난시간
0.53min

(18.78)

0.33min

(18.58)

1.00min

(19.25)

0.86min

(19.11)

0.42min

(18.67)

0.64min

(18.88)

연기하강시간 0.18min 0.16min 0.63min 0.58min 0.12min 0.34min

안전성평가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표 2. 기 별 거실피난 안 성 검증 결과

기 관 A복지관 B복지관 C복지관 D복지관 E복지관 F복지관

피난시간
19.3min

(37.55)

9.84min

(28.08)

20.54min

(38.79)

25.77min

(44.02)

21.83min

(40.08)

16.77min

(35.02)

연기하강시간 2.35min 1.67min 3.41min 4.39min 2.55min 2.88min

안전성평가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표 3. 기 별 층피난 안 성 검증 결과

거실피난안 성검증 결과 6개의 기  모두 연기하강시간보다 피난시간이 길게 나타나 

화재 발생 시 안 하지 못할 것으로 단되었으며 기 의 특성을 고려하여 SFPE의 피난

개시시간을 추가한 결과, 피난시간과 연기하강시간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피난안 성검증을 실시한 6개 기  모두 제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자연배연시스템

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Vs에 비해 Ve와 구획된 실의 크기가 작아 화재 발생 시 연기

가 빠르게 차오를것으로 사료되며 각 실마다 고 도의 내장재가 다수 재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재하   연소속도로 인한 큰 피해와 연기  유해가스에 의한 2차 인 피해

가 래될 것으로 단된다. 모든 값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하 으며 거실피난시간

과 거실연기하강시간을 통한 거실피난안 성검증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2) 층피난

층피난의 피난성능검증은 화재가 발생한 후 층에 존재하는 재실자가 그 층에서 피난하

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과 연기하강시간을 비교하는 것으로 계단실의 면   직통계단까

지의 보행거리, 해당층에 있는 재실자가 직통계단출구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계

산되며 재실자 도, 보행속도  피난개시시간은 거실피난과 동일하게 설정하 으며 층 

연기하강시간은 화재실  복도, 계단의 바닥면   기 으로부터 평균천정높이를 거

실연기하강시간과 동일하게 가연물 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하 다.

그 결과 거실피난과 동일하게 6개 기  모두 안 하지 못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는 

해당층의 직통계단 출구폭, 개구부, 가연물 등의 문제 과 더불어 화재발생시 일시 기장

소로 사용가능한 발코니가 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한 방화

문  방화구획은 무한 실정으로 실제 화재 발생 시 수평피난은 불가능 할것으로 사료

된다. 표 3은 기 별 층피난 안 성 검증 결과이다. 

(3) 피난

피난이란 화재 발생 시 건물에 있는 모든 재실자가 외부로 피난하는 시간을 말하

며 피난개시시간을 산정하기 해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까지의 거리, 피난층 이외의 층으

로부터 주된 피난경로인 지상의 출구폭 등을 산정하 고 재실자 도  보행속도는 거

실,층 피난과 동일하게 설정하 으며 연기하강시간을 산정하기 해 화재실, 복도, 계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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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A복지관 B복지관 C복지관 D복지관 E복지관 F복지관

피난시간
20.18min

(38.43)

19.35min

(37.6)

21.22min

(39.47)

27.12min

(45.37)

25.19min

(43.44)

17.4min

(35.65)

연기하강시간 9.04min 3.8min 7.42min 9.6min 8.74min 6.47min

안전성평가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표 4 기 별 피난 안 성 검증 결과

화재기타층의 연기하강시간을 산정하 다.

그 결과 거실, 층피난과 동일하게 6개 기  모두 안 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피난개시시간, 문폭, 복도면 , 내장재, 발코니 유무, 출구폭 등 거실·층 피

난과 동일시 되는 문제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연물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화재하 이 높게 나타나 실제 화재 발생 시 더욱 큰 피해가 상되며 화재하   연소속

도를 감소시키기 해서 시설 내의 내장재  가연물에 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단된다. 표 4는 기 별 피난 안 성 검증 결과 이다. 

3. 결 론

일본 피난성능검증법을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피난안 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1) 거실,층, 피난검증 결과 6개 기  모두 연기하강시간이 피난시간보다 길게 나타나 

안 하지 못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는 기  모두 제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고 도 내장재가 다수 재되어 있어 화재화 이 높게 나타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한 화재 시 일시 기장소로 사용 가능한 발코니가 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방화문  방화구획도 무한 실정으로 수평피난이 불가능해 실제 화재 발생 시 피난시간

지연  큰 피해가 확 될 것으로 단된다.

2)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해약자가 거주하는 장애인시설의 피난안 을 해서는 피난개

시시간, 문폭, 복도면 , 내장재, 발코니 유무, 출구 폭 등의 문제 에 한 책이 시 할 

것으로 단되며 각 층에 2개 이상의 안 구획 존(ZONE)을 계획하여 수평피난을 우선시 

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피난에 한 연구  장애인시설의 성능기반 피난안 설계 의무

화가 시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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